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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보 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 

 

1. 통보국가: 일본 

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  
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 

경제산업성(METI) 

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

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.  

3. 조항 2.9.2 [X], 2.10.1 [  ], 5.6.2 [X], 5.7.1 [  ], 3.2 [  ], 7.2 [  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  

4. 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

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LPG(액화석유가스) 장비 및 기기(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 포함) 

5. 제목(페이지수, 언어): 안전성 확보, 액화석유가스 거래 최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제산업성 관

련 액화석유가스 제품 기술요건에 관한 장관령 개정(1페이지, 영어) 

6. 내용: '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'는 '액화석유가스 기기 등' 및 '지정된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'으로 명

시하며, 이러한 제품에 대한 기술요건 또한 명시된다. 

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, 라벨링, 인체 건강 

및 안전 보호 

8. 관련 문서:  

현행 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. 

・안전성 확보, 액화석유가스 거래 최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

https://elaws.e-

gov.go.jp/document?lawid=343CO0000000014_20230401_505CO0000000007&keyword=%E6%B6

%B2%E5%8C%96%E7%9F%B3%E6%B2%B9%E3%82%AC%E3%82%B9 (일본어) 

・경제산업성 관련 액화석유가스 제품 기술요건에 관한 장관령 

https://elaws.e-

gov.go.jp/document?lawid=343M50000400023_20201228_502M60000400092&keyword=%E6%B6

%B2%E5%8C%96%E7%9F%B3%E6%B2%B9%E3%82%AC%E3%82%B9 (일본어) 

이러한 개정 사항이 채택되면 KAMPO(공식 관보)에 게재된다. 

https://elaws.e-gov.go.jp/document?lawid=343CO0000000014_20230401_505CO0000000007&keyword=%E6%B6%B2%E5%8C%96%E7%9F%B3%E6%B2%B9%E3%82%AC%E3%82%B9
https://elaws.e-gov.go.jp/document?lawid=343CO0000000014_20230401_505CO0000000007&keyword=%E6%B6%B2%E5%8C%96%E7%9F%B3%E6%B2%B9%E3%82%AC%E3%82%B9
https://elaws.e-gov.go.jp/document?lawid=343CO0000000014_20230401_505CO0000000007&keyword=%E6%B6%B2%E5%8C%96%E7%9F%B3%E6%B2%B9%E3%82%AC%E3%82%B9
https://elaws.e-gov.go.jp/document?lawid=343M50000400023_20201228_502M60000400092&keyword=%E6%B6%B2%E5%8C%96%E7%9F%B3%E6%B2%B9%E3%82%AC%E3%82%B9
https://elaws.e-gov.go.jp/document?lawid=343M50000400023_20201228_502M60000400092&keyword=%E6%B6%B2%E5%8C%96%E7%9F%B3%E6%B2%B9%E3%82%AC%E3%82%B9
https://elaws.e-gov.go.jp/document?lawid=343M50000400023_20201228_502M60000400092&keyword=%E6%B6%B2%E5%8C%96%E7%9F%B3%E6%B2%B9%E3%82%AC%E3%82%B9


G/TBT/N/JPN/835 

 

- 2 - 

 

  

9. 채택 예정일: 2024-12 

시행 예정일: 2025-02 

(과도기간: 2026-02까지) 

10.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60일 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

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  

국제무역부 

경제부 

외교부 

2-2-1 Kasumigaseki, Chiyoda-ku 

Tokyo 100-8919, Japan 

전화: + (81) 3 5501 8344 

팩스: + (81) 3 5501 8343 

이메일: enquiry@mofa.go.jp 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JPN/24_06364_00_e.pdf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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